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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남 변리사(윌비스 변리사) 

 

[산업재산권법 벌칙규정 정리] 

벌칙 특 실 상 디 징역 벌금 비고 

침해죄 有 
(제225조) 

有 
(제45조) 

有 
(제230조) 

有 
(제220조) 

7년 1억 
반의사불벌(특실디) 

비친고죄(상) 

비

밀

누

설

죄 

직원 有 
(제226조) 

有 
(제46조) 

無 有 
(제225조) 

5년 5천  
전문기관 등의 임직원

에 대한 공무원 의제1 
有 

(제226조의2제1항) 
無 無 有 

(제226조) 

전문심리위원 有 
(제226조제2항) 

無 無 無 2년 
(징역  또는 금고) 

1천  

비밀디자인 無 無 無 有 
(제225조) 

2항 5년 5천 

 3항 2년 2천 

4항 2년 2천 

위증죄 有 
(제227조) 

有 
(제47조) 

有 
(제232조) 

有 
(제221조) 

5년 5천 자수 : 감경, 면제 

허위표시죄(특실디) 

거짓표시죄(상) 
有 

(제228조) 
有 

(제48조) 
有 

(제233조) 
有 

(제222조) 
3년 3천  

거짓행위죄 有 
(제229조) 

有 
(제49조) 

有 
(제234조) 

有 
(제223조) 

3년 3천  

비밀유지명령 위반죄 有 
(제229조의2) 

有 
(제49조의2) 

有 
(제231조) 

有 
(제224조) 

5년 5천 친고죄 

 
1 상기 표의 내용은 특허법 제226조제2의제1항에 규정되어있고, 제2항은 “「형법」 제129조(수뢰, 사전수뢰), 제130조(제삼자뇌물제공), 제131조(수뢰후부정처사, 사후수뢰), 제132조(알선수뢰)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

공무원으로 본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 제2항은 특허법에만 규정되어 있다.  



김영남 변리사(윌비스 변리사) 

 

양벌규정 

(침해죄, 허위/거짓표시죄, 거

짓행위죄) 

有 
(제230조) 

有 
(제50조) 

有 
(제235조) 

有 
(제227조) 

- 

개인 
침 : 1억 

허/거 : 3천 

[예외]  

상당한 주의와 감독

을 게을리하지 아니

한 경우 
법인 

침 : 3억 

허/거 : 6천 

몰수 有 
(제231조) 

有 
(제51조) 

有 
(제236조) 

有 
(제228조) 

[특허법, 디자인보호법] 

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

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

하여야 한다. 

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

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

 

[실용신안법] 

①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

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

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. 

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

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

 

 

[상표법] 

①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

상품(이하 이 항에서 "침해물"이라 한다)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

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. 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

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

할 수 있다. 

과태료 有 
(제232조) 

有 
(제52조) 

有 
(제237조) 

有 
(제229조) 

 50만원 
(과태료) 

 

 



   

 


